
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자 소재지와 실제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

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 영업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등록은 보상대상 판단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, 

토지보상법 제 7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 등을 

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보나,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

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사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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